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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 안 주  내용  

- 본 개 안  ① ‘상  ㆍ차별하거나 ·차별  동함  

상 에게 감 나 감  느끼게 하는 내용  보’( 하 ‘  

보’라 함)를 보  규 하여 취  지· 한  상  시  

상  규 하는 내용  신 하고, ② 러한 보를 포한 경우 허

사실 시 훼 과 동 한 (7  하  징역 등)  처 하고, ③ 

나아가 러한 보에 해 피해 를 살하게 하거나 살  결 하게 

한 를 1  상 10  하  징역에 처하는 사처  규  신 , ④ 

보통신망 상 훼 죄  어 사 죄 항(개 상 고죄 

항 라고 하고 나 류  것  보 )  삭 하는 내용  골

 하고 .  

2. ‘  보’   원   

- 헌 상   원  률  한 용어  규 함  용 상

에게 래  행동지  공하고, 집행 에게는 객  단지  

공하여 차별 거나  집행  할 수 어야 한다는 원

. 헌 재 는 “ 한 규 에 하여  를 규 하게  

헌 상 보 아야 할 지 망라하여 필  상  과도하게 규 하

게 므  ...  를 규 하는 경우에   

가 보다 강 다고 할 것 고,  내용에 한 규  경우에는 

욱  규 는  개  하고 하게 규 할 것  다”

고 천 한  (헌재 2002.06.27 결 , 99헌마480).  

-  본 개 안에  ‘  보’는 규  상 보를 ‘상  ㆍ차별하거

나 ·차별  동함  상 에게 감 나 감  느끼게 하



는 내용  보’  하고 . 그러나 ‘ ’, ‘차별’, ‘ 동’  단

 주 에 라 해  달라질 수 는 한 개 , ‘상 에게 

감 나 감  느끼게 하는’ 라는  역시 상  감 에 

하는 주 , 상  개  물 규   가  행사  

한   수 없 .  경우 상 에 한 ·비  물

라   규 ·처  상   수 고, 단  에 른 사  

검열(삭 )  가  남용   가 심 하게 해  

헌  결과가 생할 험  매우  문 . 

-  다나 를 허 사실 시에 한 훼 과 동 한  처 하는 

사처  규 하고 는 , 는 죄 주 상 사처  규 에  

게 는  원 에도  하고 .   

-  재 특  개 에 한  행 는  상 죄  규  수 

고, 러한 죄 역시 체  사실  시가 아닌 주  감  만

 사처  상  삼고 다는 에  에 어 나는 

항  폐지하여야 한다는 UN  고가 여러 차  었 .1)2) 그런  

본 개 안  에  나아가 ‘ ’, ‘차별’, ‘ 동’, ‘ 감’, ‘ 감’과 같

 욱 상   해  수 는 한 개  사용하

여 규   사처   삼고 는 , 는 헌 과 

에 하는 헌  안 . 

3. 살 결과 생에 한 사처  규    사 죄 항 삭  

 

1) General Comment 34, para. 47, “[P]enal defamation laws. . . should not be applied with regard to 

those forms of expressions that are not, of their nature, subject to verification.” 

2) 라 뤼 한 보고서, para 27. “With regard to opinions, it should be clear that only patently 

unreasonable views may qualify as defamatory”



- 사  책 주 , , 책  없  죄는 립하지 않고 량도 책

 에 라  결 해야 한다는 원 에 근거하여야 하 , 책  

를 는  과 지 원 에 함. 책  행 에 한 비난가능

, 행  결과 사 에 과 계  결과 생에 한 행  견

가능  어야 함. 그러나  (행 )과 상  살(결과) 사

 과 계는 할 수 없는 역  뿐만 아니라,   

한 상  살  행 가 합리  견가능한 결과라고도 보  어

움. 그런 도 1  상 10  하  징역 라는 과도한 처  하는 

죄  규 하는 것  책 주  과 지원  등 헌 에  하

는 내용 . 

-  또한 사  항 삭 는 보  개  격  훼 죄  

죄에 한 가  피해당사 가 아닌 3  사에 라 

우 도  하는  당한 결과를 래함.

4. 결  

- 본 개 안  상 ·주 · 한  규   사처  상 

 하고, 과 계  가능  없는 결과에 한 과도한 처

 하는 등, 헌 상  원   과 지원 에 하여  

 등 민  본  해하는 헌  심 한 안  철 어야 

함. <끝> 


